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3.25.>

(앞쪽)

 제     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허가 구분 □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허가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허가사항

기  간 .     .     . ~      .     .     .

방법 및 

도구

지  역

종  류 수 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준수사항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명세

연월일
야 생

동물명
수량

포획장소

(군ㆍ면)

담당자

확 인
연월일

야 생

동물명
수량

포획장소

(군ㆍ면)

담당자

확 인


